
1. 관련 : 보험급여과-2337(2022.4.29.)

 
2.「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

드리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

- 다     음 -
 

○ (변경내용)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수가 및 산정방법
 
 
붙임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(변경)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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